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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3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8다227865  손해배상(기)

원고, 피상고인 노인요양센터 인영실버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

피고, 상고인 피고

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3. 22. 선고 2017나59466 판결

판 결 선 고 2018. 8. 1.

주      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      유

  직권으로 판단한다. 

  1. 민사소송법 제51조는 ‘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, 그 밖의 

법률에 따른다.’고 정하고, 제52조는 ‘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

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.’고 정하고 있다. 

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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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능력이 있으나,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

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. 

 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

노인을 위하여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

는 시설,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.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

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,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

않는다. 

  2.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, 원고는 서울 금천구 (주소 생략)에 있는 노인요양시설

의 명칭으로서,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는 해당하

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. 

 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,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

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

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.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⋅판단한 원

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  3.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

을 다시 심리⋅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

문과 같이 판결한다. 

  

재판장      대법관 민유숙



- 3 -

            대법관 조희대

주  심      대법관 김재형


